
(단위 : 천 원)

세입·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8,189,155,099 245,673,000

7,264,114,494 217,923,000

925,040,605 27,750,000

925,040,605 27,750,000

ㆍ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,815,183 744,000

ㆍ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7,638,333 229,000

ㆍ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98,517,386 11,955,000

ㆍ소방특별회계 489,069,146 14,672,000

ㆍ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 5,000,557 150,000

제 8 조  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

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
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
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
(4) 재난대책 및 복구비

제 9 조  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

교부된 경비는 사전에 의회 서면보고 후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한 해

예산 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 이월 포함)된 것으로  간주처리 한다.

제 10 조   통합재정수지 비율 : -4.69%, 실질채무비율 : 9.45%

제 5 조  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3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 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8,921,334천원으로 하고

제 7 조  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0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예    산    총    칙

제 1 조  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

제 2 조  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 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 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구 분

일 반 회 계

특 별 회 계

기 타 특 별 회 계

총  계

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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